
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
[교육비] 
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 

■ 학생 인적사항

 

 

■ 교육비 지출내역

 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

김둘 030315-*******

(단위:원)

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

고등학교 ***고등학교 **1-83-04*** 일반교육비 379,460

고등학교 ***고등학교 **1-83-04*** 현장체험학습비 195,460

일반교육비 합계금액 379,460

현장학습비 합계금액 195,460

   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3. 공제 한도 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
   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   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
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
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   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‘교육비납입증명서’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1. 아이행복(사랑)카드 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

일련번호 : 20220113-01440162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

  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1-



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
[교육비] 
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 

■ 학생 인적사항

 

 

■ 교육비 지출내역

 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

김하나 981101-*******

(단위:원)

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

대학교 ***대학교 **6-82-00*** 일반교육비 1,540,600

일반교육비 합계금액 1,540,600

현장학습비 합계금액 0

   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3. 공제 한도 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
   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   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
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
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   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‘교육비납입증명서’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1. 아이행복(사랑)카드 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

일련번호 : 20220113-01440162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

  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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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
[교육비] 
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 

■ 학생 인적사항

 

 

■ 교육비 지출내역

 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

김셋 190102-*******

(단위:원)

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

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***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
관 **8-82-00*** 일반교육비 600,000

일반교육비 합계금액 600,000

현장학습비 합계금액 0

   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3. 공제 한도 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
   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   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
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
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   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‘교육비납입증명서’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1. 아이행복(사랑)카드 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

일련번호 : 20220113-01440162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

  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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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
[직업훈련비] 
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 

■ 수강생 인적사항

 

 

■ 직업훈련비 납입내역

 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

김국세 740408-*******

(단위:원)

교육기관명 사업자번호 과정명 과정코드 지출금액 계

QQ호텔조리직업전문학교 **2-86-33*** 바리스타 2급 자격증 (이론
+실기) 취득과정 AIG201900002389951 169,360

합계금액 169,360

2. 공제대상금액한도 : 한도 없음
※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
  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
1. 세액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

일련번호 : 20220113-01440162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

  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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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
[교복구입비] 
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 

■ 학생 인적사항

 

 

■ 교복구입비 지출내역

 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

김둘 030315-*******

(단위:원)

상호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

***학교 **1-83-04*** 70,000

인별합계금액 70,000

   (교복구입비와 수업료 등 교육비를 합하여 연 300만원 공제한도 적용)
2. 공제 한도 : 학생 1명당 연 50만원
1. 공제 대상 : 중·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용

일련번호 : 20220113-01440162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

  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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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
[교육비: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] 
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 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 

 

■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내역

 

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

김국세 740408-*******

(단위:원)

자료제출기관 원리금상환액
(공제대상금액)상호 사업자번호

（주)FF행복기금 **0-87-71*** 866,373

인별합계금액 866,373

2. 공제 한도 : 한도 없음
    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
         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
    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
         학자금 대출
    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3호에 따른 일반 상환 
   ※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종류
   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)
1. 공제 대상 : 학자금대출(등록금 대출에 한정)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(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

일련번호 : 20220113-01440162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

  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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